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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배포 일시 2022. 9. 27.(화)

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
물류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

삭제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.

< 보도내용('22. 9. 27. 경향신문) >

◈ (단독) 소송 끝나기도 전에 안전운임 적용범위 줄인 국토부

ㅇ 2021년 적용 고시 취소소송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환적 운임 고시 삭제...

ㅇ 조오섭 “앞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합의하고 뒤에서는 독단적으로 고시를
삭제한 이중적인 태도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”

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

시멘트에 적용되고 있으나, 선사는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

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, “2020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

고시 취소소송”을 제기하였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당초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

판단하여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고시하였으나,

ㅇ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

판결*(`22.4.14)하였습니다.

    * “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｢화물법｣ 
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”(2021두61079, `22.4.14)

□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환적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 

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“2021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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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임 고시 취소소송”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, 2022년 환적 컨테이너

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하였습니다(`22.7.1)

    *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화주, 운수사업자, 화물차주(화물연대)가 모두 참여

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(`22.4.20)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   

 


